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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가요성 다층필름으로 제조된 음료용기 특히 음료주머니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압력탱크로서 전개되고, 이산화탄소 함유 음료를 충입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원통형 중앙 부분
이 달려 있으며, 전 둘레에 걸쳐 끼움 접합에 의해 양쪽 전단부에 용접되어 있는 필름천과 바닥부분으로 
만들어진, 투시도로본 음료용기. 제2도는 주머니에 충진후 안으로 용접된 바닥 상부를 통하여 제1도의 
Ⅱ-Ⅱ선을 횡으로 절단한 횡단면도. 제3도는 필름천과 바닥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정면부에 안으로 용접된 
원통형 중앙부분을 가진 음료용기의 또 다른 모형의 측면도; 바닥부분은 중앙부분에서 떨어져서 이들면
상에서 접시형 부분으로 전개되어 있다.

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액체의 침투가 불가능한 용접 가능한 플라스틱로된 내부층과 향미가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
견고한 중간층으로 구성되며, 그 한쪽으로 바닥내용접-자체 내포된 중앙부분이 있는 가요성 다층 필름으
로 만들어진 음료용기, 특히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음료를 내부에 충입키 위한 압력탱크로 구성되며 중
앙부(11, 21)가 양쪽 단부상에 내용접바닥부분(13, 13′; 23, 23′)을 자체 내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
로 하는 음료주머니.

청구항 2 

그 양단부상의 중앙부(11, 21)를 밀폐하는 바닥부분(13, 13′; 23, 23′)들이 다른 부분과 동일한 물성
이거나 적어도 균등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3 

중앙부분(11, 21)이 적어도 하나의 필름천으로 만들어지고 튜브형을 이루며 용기의 세로 방향으로 뻗어 
있는 가장자리를따라 세로로 용접 이음매(12, 22) 로 용접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
에 따른 음료용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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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항 4 

중앙부분의 세로방향 용접 이음메(12, 22)와/혹은 바닥부분(13, 13′;23, 23′)을 중앙부분과 연결하는 
용접 이음메(14, 14′; 24, 24′)들이 끼움 접합으로 전개되고 단지 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해서 “밀리
는 힘”이 당겨지기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및 제3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5 

바닥부분(13, 13′;23, 23′)이 가장자리 테두리(15,25)를 가진 모든 둘레에 걸쳐 있으며, 가장자리 테
두리에 의해서, 중앙부분(11, 21)이 필름천이 가장자리에 인접되게 용접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
제1항 내지 제4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6 

바닥부분(13, 13′;23, 23′)이 이들의 가장자리 테두리(15, 25)에 의해서 정면에서 중앙부분(11, 21)으
로 넣어지는 것과 바닥부분들이 중앙 부분내로 용접되어 가장자리 테두리(35, 45)가 중앙부분(31, 41)의 
내부를 가리키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5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7 

바닥부분(43, 43′)들이 그 면상에 접시형 부분으로 전개되며 중앙부분(41)에서 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
하는 청구범위 제5항이나 제6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8 

바닥부분(43, 43′)중의 하나가 중앙부분(41)의 일측에서 떨어져서, 중앙부분에 용접되고, 그와 같은 방
법으로 이 바닥(43′)의 중간부분은 충전 액체에 의해 기인되는 내부 압력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
향하여 둥글게 튀어나오고, 중앙부분의 정면에서는 돌출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내지 
제7항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9 

중앙부분(21, 31, 41)이 그 세로축에 관하여 로타리형으로 대칭되게, 특히 원통형으로 전개되며, 따라서 
그 바닥부분은 내부로 용접된 테두리에 인접하여 반구형(43, 43′)으로 전개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
위 제1항 내지 제8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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